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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성 명  정우철

소개의원  채수지 소속위원회  교육

건    명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일요일근무자에대한근로기준법상수당적용에관한청원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6(일‧

숙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받고 있는 현실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임

- 청소년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방 등으로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행위임

-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상체계 도입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 시 산하 청소년시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보상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함


